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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최근 NFT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미술계에서는 추급권 도입에 대한 논의가 덩달아서 진

행되고 있다.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한 용어일 수 있으나, 추급권은 미술품 등이 거래에 제

공된 이후 재판매에 따른 일정한 수익을 창작자로 하여금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1920년 프랑스에서 처음 입법이 된 이래 베른협약(1948)1), EU 재판매권 지침(2001)2), 

EU 재판매권 규칙(2006)3) 등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82개 국가에서 이를 도

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역시 한-EU FTA 체결 당시 EU 측에서 한국 

측에 추급권의 도입을 요구하였으나, 협정 발효 후 2년 내에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별도 

논의하기로 잠정 협의한 바 있다.4)

한편, NFT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여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제시되

고 있는 기술로서, 특히 디지털 아트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이미 시장

에서의 거래규모와 거래량 또한 상당하다. 일견 접점이 없어보이던 NFT 기술과 추급권

에 관한 논의는 ‘디지털 아트’라는 교차점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는 듯이 보인다. NFT 

작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판매시에 최초 발행자에게 귀속되는 로열티 수익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는 일응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추급권에 따른 수익구조와 유사한 형태를 띄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NFT 재판매 수익과 추급권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최근의 관련 

동향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피고자 한다.

1)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2)   Directive 2001/8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September 2001 on the resale right for 
the benefit of the author of an original work of art.

3) European Communities (Artists’ Resale Right) Regulations, 2006 (S.I. No. 312/2006).

4) 유의정, 미술품 추급권(Resale Royalty Right)의 도입과 과제, NARS 현안분석 vol. 81, 국회입법조사처,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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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FT 재판매로 인한 수익

(1) NFT 작품과 로열티 지급

일반적으로 미술품을 NFT로 민팅(minting)하는 과정에서는 작품명, 창작일, 작품에 

대한 설명, 희망 가격 등과 함께 계약조건의 일부로서 재판매시에 원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로열티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해당 NFT가 마켓 플레이스에서 거래되며 그 소유자

가 계속해서 변동되더라도 이를 최초로 발행한 자는 재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5)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은 스마트계약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실행된다.

[참고] NFT 발행(mint)과 컨텐츠 거래 재거래에 대한 창작자에 대한 보상 절차6)

NFT를 발행한 자, 일반적으로 해당 미술품을 창작한 자에게 지급되는 로열티 비율

은 마켓 플레이스마다 대동소이하게 정하고 있으며, NFT 거래소로 가장 유명한 ‘오픈씨

(OpenSea)’의 경우 창작자는 판매가격에서 최대 10%까지 로열티를 설정할 수 있다.7) 

‘라리블(Rarible)’에서는 2차 시장에서의 후속 판매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5~10% 비율에 

따라 로열티를 설정하며,8) ‘슈퍼레어(SuperRare)’에서는 판매가격의 10%를 로열티 비율

로 정하게 된다.9)

해당 마켓 플레이스에서 NFT 거래가 성립되면, 기본 서비스 수수료를 제외하고 로열

티 비율에 따른 금액이 지정된 주소로 전달된다. NFT를 발행할 때 로열티를 높게 설정하

면 오히려 재판매 시장에서 NFT의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NFT 

발행자는 서비스 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선에서 로열티 비율을 정하게 될 것이다.

5)   이민호, “[미술품 NFT 명암]커지는 시장, 재판매 로열티 ‘추급권’ 논쟁 불붙었다”, 더벨뉴스, 2021. 6. 30., <http://m.thebell.
co.kr/m/newsview.asp?svccode=00&newskey=202106280951063120103222>.

6)   김시호, NFT와 스마트 컨트랙트: 디지털 자산 거래와 메타버스 생태계, 2021 KISA Report, vol. 7, 한국인터넷진흥원, 2021. 7., 
7면에서 발췌.

7)   오픈씨 홈페이지, <https://support.opensea.io/hc/en-us/articles/1500011590241-What-are-service-and-creator-
fees->.

8) 라리블 홈페이지, <https://rariblecom.zendesk.com/hc/en-us/articles/360059917072-Royalties-on-Rarible>.

9) 슈퍼레어 홈페이지, <https://www.notion.so/SuperRare-Terms-of-Service-075a82773af34aab99dde323f5aa04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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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FT 기술에 기반한 추급권 도입 논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당사자간의 거래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각 거래

가 성립될 때마다 당초 설정된 비율대로 창작자에 대한 로열티가 자동적으로 지급되는 

등 NFT 거래시장의 특성에 착안하여, 최근 미술계 내지 저작권 학계에서는 NFT를 통하

여 비로소 기술적인 측면에서 추급권의 실현이 가능해졌으며, 이를 기화로 미술저작물의 

저작자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급권 도입의 입법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

장을 종종 보게 된다.

직접적으로는, 미술품 거래를 추적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법적 권리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블록체인 기술에 위해 거래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매권과 유사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NFT 아트 창작의 유인이 될 것

이라는 견해10), 스마트계약을 통하여 자신의 저작물을 NFT로 발행한 저작권자는 재판매

될 때마다 로열티의 집행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추급권의 실현과 같은 효과

를 얻을 수 있으며, 관련 사례들이 축적된다면 저작권법상 추급권에 대한 도입 논의를 더

욱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11)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기존에 논의되던 미

술저작물에 대한 추급권 도입 논의들도 최근들어서 더욱 힘을 받는 듯이 보인다.

3. 추급권의 의의 및 동향

(1) 추급권의 의의 및 취지

추급권은 미술품 등의 원본이 최초 판매된 후 해당 작품이 재판매될 때마다 일정 비율

의 사용료를 해당 작품의 작가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주로 원본으로 유통되는 

미술품 등에 관하여 이를 창작한 작가에게 해당 작품이 판매된 이후에도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12) 경우에 따라서 추구권이라고도 하며, 재판매권 또는 재판

매보상청구권, 매매차액배당청구권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10) 김병일, “NFT 아트와 저작권 이슈”, 『KISO 저널』제44호,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21, 11면.

11) 윤종수·표시영, “디지털 저작물의 NFT가 갖는 함의와 법적 보호”, 『법조』제70권 제6호, 법조협회, 2021, 237면.

12) 한국저작권위원회, 추급권(재판매권) 제도 연구 –추급권 제도의 현황 및 국내 실행환경의 이해-, 저작권연구, 20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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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급권은 특히 미술 분야에서의 불균형한 지위 내지 상황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의의

를 가진다.13)14)

첫째로는, 미술저작자의 어려운 경제적 현실과 최초 판매 이후 작품의 경제적 가치 상

승 사이에서 오는 불균형 상황이 고려된다. 즉, 미술저작자가 무명이라면 작품이 시장에

서 최초 판매될 경우 염가로 거래될 수 밖에 없으나, 저작자의 인지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작품의 가치가 함께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차익은 작품의 소유자 등에게 고스

란히 귀속되는 상황이 초래되는바, 추급권은 그 수익의 일부를 저작자나 그 상속인 등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둘째로는, 미술저작자와 다른 장르 저작자 사이의 권리 내용의 불균형 상황이 고려된

다. 일반적으로 음악이나 문학, 영상 등 다른 장르에 속한 저작자들의 경우 저작물의 복제

본 유통을 통한 지속적인 저작권료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미술저작물의 경우 원본 자

체의 판매를 통한 전시와 감상이 주된 이용의 방식이 되므로 추가적인 수익 창출이 쉽지 

않다. 따라서 추급권은 다른 분야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미술저작자의 

지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2) 최근 입법 동향

최근에 발의된 미술진흥법 제정안15)은, 기존의 「문화예술진흥법」에서 포괄하지 못하던 

창작, 기획, 전시, 유통, 향유 등 미술 생태계 내 다양한 주체들을 실효적으로 규율함과 동

시에, 미술창작을 근간으로 매개, 향유 영역이 순환하며 생태계의 자생적 발전을 이끄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강하고 공정한 미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미

술을 보다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해당 법률안은 창작, 유통, 향유 등 미술 생태계 전반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립미술진흥원의 설립 및 감정센터, 미술은행 등 미술진흥기구에 관한 구체적

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서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추급권, 재판매권)

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저작권법 체계 내에서 제시되어온 추급권

에 논의들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3)   이동기·김솔하, “유럽의 추급권 제도 운영과 우리나라에의 도입 여부에 관한 연구”, 『계간 저작권』제22권 제1호, 한국저작권위원
회, 2009, 53면; 박경신, “미술품재판매보상금 지급의무자에 대한 검토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중심으로-”, 『계간 저작권』제
31권 제2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8, 239-241면; 유의정, 앞의 보고서, 2-3면.

14)   이와 같은 제도상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입법례에서는 양도 및 포기가 불가능한 권리이면서 상속이 가능한 권리로서 규
정을 마련하고 있다. 나강, “추급권 도입과 관련한 최근 해외 동향 및 사례 연구”, 『법학논총』제26권 제3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
소, 2014, 105면.

15) 2021. 7. 14., 도종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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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미술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미술 관련 서비스업자가 매도인, 매수인 또는 중개인으로 개입하여 재판매되는 경우에

는 작가가 해당 매도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법률

안에서는 이를 “재판매보상청구권”이라 한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

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는 재판매보상금 지

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술품 유통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서 동 법률안은 해당 제도 도입에 따른 시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관련 법령 기반 마련을 통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재판매보상청구권과 관

련된 규정의 경우 법 시행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을 별도로 정해두고 

있다.

4. NFT 재판매 수익과 추급권

(1) NFT 재판매 수익의 성격 및 추급권과의 관계

그렇다면 현재 NFT 작품의 재판매로 인해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수익 내지는 그 지급

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역시 흔히 얘기되는 것처럼 일종의 추급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인가? 혹은 그와 동일선상에서 논의될 수 있는, 법적인 권리 부여 여부를 논할 필요성이 

있는 쟁점인가? 미술저작권자에 대하여 추급권을 인정하고자 했던 취지와 내용 등을 중

심으로 NFT 작품의 거래관계를 다시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술품의 경우에는 음악이나 문학 등과 달리 저작자의 입장에

서 ‘원본’으로서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진다는 점이 추급권의 주요한 논거로서 제시된다. 

최근 아트상품 등을 활용한 2차적저작물 시장에서의 수익이 늘고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

로 미술품은 일품 제작되며 여전히 원본 자체의 전시나 구매를 통한 감상이 주된 이용방

식이라는 점16)에서 이는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추급권에 관한 대표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EU 재판매권 지침에서는 “재판매권

은 작품의 연속적인 이전에 대하여 저작자 또는 예술가가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 권리”이며, “재판매권의 대상은 물리적인 저작물, 즉 보호받는 저작물이 수록된 

매개물(The subject-matter of the resale right is the physical work, namely the 

medium in which the protected work is incorporated)”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

16) 박경신, 앞의 논문, 240면.

미술품의 경우에는 

‘원본’으로서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진다는 점이 추급권의 

주요한 논거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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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으로 추급권의 맥락에서 원본성은 일종의 매체적 원본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NFT 작품의 경우, IPFS(InterPlanetary File System)나 클라우드 등 외부저

장소에 저장된 디지털 콘텐츠 파일 자체에 대해서는 매체적 원본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NFT의 대체불가능한 기술적 특성에 의해 원본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정도의 의미로 보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이다. 이는 ‘original’의 의미보다는 다른 복제본과 구별될 수 있는 속

성이 부여되었다는 측면에서 ‘unique’하다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디지털화된 NFT 작품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다른 복제본과 구별되는 원본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아울러서 추급권은 미술품의 경우 원본을 양도하고 나면 창작자에게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측면에 주목한다. 그러나 NFT 작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디지털 

작품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실물작품을 NFT화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

다. 비록 NFT 작품이 일반 미술품과 유사하게 실거래계에 제공되고 투자수단으로 활용

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NFT 구매자에게 연계된 작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또는 독점적 이

용허락 권한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았다면, 저작자는 여전히 이를 복제, 전송, 2차적저작

물 작성 등의 방식으로 상업적으로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기회가 열려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17)

이처럼 기존의 추급권 도입과 관련한 논의의 측면에서 NFT 재판매 수익의 성격을 검

토한다면, 실제적으로 기능적인 측면을 제외하고는 각 수익구조 사이에 유사성이 크지 않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NFT 마켓 플레이스에서 창작자는 스마트계약을 통해 일정 

범위 내에서 로열티 수입을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바, 그 법적인 성격을 규명하자면, 

일응 라이선스를 통한 채권적 권리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는 약관규제법, 민법 등에서 정하는 일반적인 계약 법리에 따르되,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법률행위 해석을 통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현재의 NFT 시장규모와 성장속도 등을 고려할 때, 블록체인 기술 등에 대한 충분

한 이해를 전제로 한 법리 해석이 선제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것이며, 법원의 판례 등을 통

하여 스마트계약 및 플랫폼 약관, 당사자간 개별 계약의 해석 등과 관련한 일응의 기준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

17)   원본의 ‘양도’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NFT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와 관련된 디지털 데이터가 추가·변경되는 것에 불과
하고 IPFS 등에 저장된 콘텐츠 파일에 대해서도 거래행위로 인한 복제·전송 또는 배포행위 등이 별도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
로, 각각을 규범적으로 상응하는 법률행위로 관념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불명확하다.

디지털화된 NFT 작품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다른 

복제본과 구별되는 원본성을 

인정하는 것은 곤란

NFT를 통해 확보 가능한 

수익은 라이선스를 통한 

채권적 권리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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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인 권리로서 보장하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작자의 권익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NFT와 관련된 기술을 기화로 

하여 창작자에게 계약에 따른 이행수단 이상의 법적인 권리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은가 하

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는 창작자에게 지급되는 로열티 요율 설정이나 수령 및 

지불을 실행하는 기능은 마켓 플레이스마다 독자적인 구조에 따르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

재의 NFT 규격으로는 플랫폼을 넘어선 2차 유통시 로열티 지급이 어렵다는 점18) 및 마켓 

플레이스에 따라서는 약관에 의하여 플랫폼 간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재판매에 대해서

는 로열티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등이 현실적인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19)

적용대상을 NFT 작품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미술품 일반으로 확장할 것인지 여부 

또한 문제될 수 있다. 그 대상을 NFT 작품에 한정한다면, NFT 작품과 일반 미술품 사이

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추급권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보장하고

자 했던 미술저작자의 지위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열악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반

면, 미술품 일반으로 대상을 확장한다면, NFT 작품과 실물 작품이 분리되어 거래계에 존

재하는 경우의 권리 행사 가부, 실물 작품에 대한 거래 이력 추적방안, 수수료 요율의 차

등적용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권리 부여의 취지나 필요성 등이 충분히 설명될 필요성이 있다. 추

급권의 입법적 논의가 오랜 기간 쉽사리 결론나지 않았던 점을 생각해 본다면, 권리의 성

격과 적용대상,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생략한 채, 블록체인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창작에 상응하는 대가 지급을 뒷받침할만한 

기술적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기반 조성의 측면 및 입법적 논의 가능성의 측면만을 근거

로 새로운 법제도의 도입을 논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접근이 아닌가 생각한다.

5. 나오며

NFT 재판매에 따른 수익과 추급권의 문제는 경제적·기능적 차원에서 일정 정도의 유

18)   ㈜스트라베이스, NFT 관련 시장 및 정책동향 분석,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2022. 3., 93면;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최근에는 
기술적으로 이더리움의 EIP-2981와 같은 NFT 로열티 표준(모든 NFT시장과 생태계 참여자에게 로열티 지급을 지원하기 위한, 
NFT에 대한 로열티 지급정보를 검색하는 표준방법) 등이 제시되기도 한다.

19)   박경신, [이슈리포트] 미술시장에서의 NFT 열풍과 저작권 쟁점들에 대한 검토, 한국저작권위원회, 2021. 12. 31., <https://
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the-copyright/view.do?brdctsno=50352>; 오승종·김연수, 『된다! 
NFT 메타버스 저작권 문제 해결』, 이지스퍼블리싱, 2022, 195-196면.

권리의 성격과 적용대상,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 선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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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성은 인정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추급권의 도입 논의과정에서의 제도적 필요성이나 취

지, 배경 등을 함께 고려한다면 생각보다 접점이 크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NFT 시

장이 아직은 초기 성장단계에 있으며 그 활용방식 또한 대체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이

고 있으나, 향후 NFT 기술 및 비즈니스 방식의 변화에 따라서는 창작자의 로열티 수익권 

역시 하나의 지분권으로서 양도 또는 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재투자 수단으로 활용

될 여지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20) 그렇게 본다면 머지않아 각각의 기술 및 제도는 

별개의 수익구조로서 발전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외견상 기능하는 바가 유사하다고 하여 상호 불가분적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할 

필요성은 없으며, 기술적 또는 제도적 차원에서 각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적으로 수용하여 창작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가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 장래의 블록체인 생태계 내에서의 창작자에 대한 수익 

배분 및 추급권과 관련된 입법적 논의들을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20)   최근 음악 산업분야에서는 NFT를 활용하여 특정 음원에 대한 디지털 로열티 수익권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
출을 제공하는 등 분산금융(DeFi) 플랫폼 서비스가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 Tim Ingham, “NFTS FOR 
COPYRIGHTS: WHY NON-FUNGIBLE TOKENS COULD TRANSFORM WHO GETS PAID FROM MUSIC RIGHTS, 
AND HOW”,  MUSIC BUSINESS WORLDWIDE, 2021. 3. 15., <https://www.musicbusinessworldwide.com/nfts-
for-copyrights-why-non-fungible-tokens-could-transform-who-gets-paid-from-music-rights-and-how/>.

블록체인 생태계 내에서의 

수익 배분과 추급권 도입 

논의는 별개의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성이 있음


